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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ꏚ 개정 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2011.11.01)으로 “음주

      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에 대한 비위유형을 추가하고,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ꏚ 주요 내용

  ❍ 음주운전에 대한 독자적ㆍ구체적 징계기준 신설 및 강화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 비위의 

     유형을 별도 추가(별표 1)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별표 1의3)

   ※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파면의 배제징계(3진 아웃제)도입

  ❍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 성폭력, 성희롱 외에

     성매매 비위 유형을 추가(별표 1)

  ❍ 금품ㆍ향응 수수 등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구체화ㆍ세분화(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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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7. 9.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49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의2의 징계부과금”을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

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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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중 “별표4와 별표5를”을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표 1의2로, 별표 5를 별표 1의3으로,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하여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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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의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3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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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능동) ○

  6) 300만원 이상(수동․능동)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능동) ○

  4) 100만원 이상(수동․능동)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수동) ○

  ※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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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

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

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

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

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

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

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5.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

생한 음주운전(사면된 전

력포함)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나 징계양정 결정시 

참조한다.

6.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

생한 음주운전 횟수에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

생한 음주운전 중 사면된 

전력도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

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

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

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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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유용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ㆍ변상금ㆍ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

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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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X Y X Y

연수보16 534863.662 172428.349 434557.91 172358.10 -1679.19 -15825.54 재설치

325 433262.91 171227.22 신설

389 434047.99 170377.03 재설치

390 433845.12 170435.81 재설치

391 435158.27 171013.82 재설치

392 435186.01 171041.42 재설치

395 435119.53 172583.93 재설치

401 433304.40 171201.21 신설

406 433341.09 171136.91 재설치

505 433387.76 171103.79 신설
506 433417.22 171048.36 신설

411 433955.22 170491.78 재설치

551 433129.42 170780.33 신설

946 433160.56 170737.75 재설치

947 434927.08 172133.07 재설치

1062 434983.74 172083.39 재설치

1037 435182.06 171831.04 재설치

935 435884.65 172154.27 신설
1017 435906.87 170646.16 신설
1032 436017.72 170466.67 -219.34 -17719.24 신설
1210 435062.74 170685.51 신설
1220 435073.93 170502.71 신설
1234 435100.61 170577.69 신설
1283 435421.97 173098.49 신설
1408 436283.87 169944.98 45.97 -18241.34 신설
1423 436521.17 170126.92 신설
2373 436520.81 168855.72 281.23 -19331.08 신설
2450 436577.31 168725.26 337.56 -19461.60 신설
2455 436549.66 168788.97 309.99 -19397.86 신설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2 - 5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기준점의 명칭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기준점의
번    호

중부좌표 가리좌표
비고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세계측지계, 중부좌표, 가리좌표

세계측지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

2012. 6. 19, 2012. 6. 29

연수구청 민원지적과측량성과 보관장소

토지소재지

설치일

표지의 재질 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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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52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다자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제고로 저

출산․고령사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조성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연수구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절차 및 서식을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장려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로 함

 ❍ 시비 보조사업인 출산축하금(또는 출산장려금)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지원내용, 방법 및 절차는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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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자로서 입양아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함  

 ❍ 신청일을 ‘출생일 기준 3월 이내 신청’에서 ‘출생신고 또는 입양

신고 후 3월 이내 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신청 기산점과 동일하게 개

정하여 신청기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함

 ❍ 제출서류 중 ‘각서’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공부담당 공무원 및 사

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하여 서류제출을 간소화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장【(참고: 가정복지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Tel.     

    032-749-6911~3, Fax. 032-810-7839, www.yeonsu.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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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 규

정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 양육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셋째아 이후 출생아“란 한 가정에 태어난 셋째부터의 출생아를 말하

며, ‘입양아’를 포함한다.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

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를 포함한 셋째

아 이후 출생아를 말한다.   

  2. “입양아”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입양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3. “셋째아 이후 아동양육비(이하 ‘아동양육비’라 한다)”란 인천광역

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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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생아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구에서 지원하

는 비용의 일부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구 관내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친권자, 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친권자 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신청인의 범위) ①아동양육비 신청인은 셋째아 이후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친권자 등 아동양육비 지

원대상자를 말하며 수임자를 포함한다. 

  ②수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한 이전에 친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구 관내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고 주거를 같이 하며 사실상 양육

하는 보호자가 친권자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구청장은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

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한다.  

  ② 셋째 이후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구청장 및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월 이

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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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신고사항 및 친권자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일자 및 가족사항

  3.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4.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장 사본을 다음달 

5일한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

정된 자에 대하여는 아동양육비를 매월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

금하여야 한다. 단,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양육비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아동양육

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아동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지원중단) ①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을 중단하되, 중단사유 발생월 기준 1일 이상 거주한 경우

에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② 국가나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성격의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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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양육비에 미달할 경

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동장과 구청장은 아동양육비 신청(지원)대장 (별지 제

2호 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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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친권자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출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권자와 관계

출생순위(단태아) 출생일   년  월  일

출생순위(다태아)         자녀 중     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연락처 자택 H.P 이메일

신청내역  아동양육비 (    )       회차/   회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제3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친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친 권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사항

 친 권 자 주 소 :

 관내 전입 일자 :     년    월    일

 출 생 아 성 명 :

 출생아생년월일 :     년    월    일

 출생아출생순위 :         째

공부담당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의견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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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아동양육비 신청(지원)대장

연번 동명

출생(입양)아 지원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신청

일자
지급일

비고

(입양

여부)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자녀

순위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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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아동양육비 지원신청 위임장

위임자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수임자

(출산장려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아동의 부 또는 모)는 셋째아 이후 아동양육비 신청을 영유아를 대리양육하고 있는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                  (서명 또는 인)

본인 확인 연락처  :             

※ 확인자료 : 위임자(아동의 부 또는 모)와 수임자(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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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문 인용 정비(안 제15조의2)

     - 제15조의1 내용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함.

     - 1호 “영업시간 제한”을 “영업시간”으로 하고, “까지 한다”를 

“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함.

     - 2호 “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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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한다”를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 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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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내용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

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한

다.

제15조의2 1호 “영업시간 제한”을 “영업시간”으로 하고, “까지 한다.” 

를  “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2 2호 “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한다.”를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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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

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유통산

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

전을 위하여 연수구내에 있는 대규

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

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

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

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

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

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

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

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

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연수구

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등은 예외

로 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

---------------------------------

---------------------------------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

---------------------------------

---------------------------------

1. 영업시간 ---------------------  

---------------------------------

----------------------------- 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

-----------------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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